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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부분개정 발간시

점에서 이미 시행중인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은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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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7.4 터널

7.4.1 설치장소

본 지침은 도로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상에 건설하는 터널에 적용한다.

7.4.3 설치방법

터널에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은 터널 진 출입부와 터널 내부의 도로 교통조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가. 조명은 터널 부근의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설치한다.

나. 구조물 도색은 터널 입구에 실시한다.

다. 시선유도표지 또는 터널 시선유도등은 터널내부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라. 표지병은 양방향으로 운영되는 터널의 중앙선에 설치한다.

마. 도로전광표지는 터널전방에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터널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설 명】

터널에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며, 그 외의 설치

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해당시설 편에 따라 설치한다.

바. 터널 시선유도등

 터널 시선유도등은 터널 연석 위 혹은 터널 벽면에 시선유도표지와 같은 높이로 설치

할 수 있다. 터널 시선유도등은 시선유도표지와 같은 간격으로 설치한다.

 터널 시선유도등의 전면색상은 터널 내 차선도색과 동일한 색상 사용하고 후면색상은

녹색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고속국도나 자전차전용도로와 같은 일방통행의 경우

운전자가 통행의 혼란이 없을 때 도로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양측에 전면을 흰색으로 설

치할 수 있다. 양방통행의 경우는 중앙선에 양면이 황색인 점등형 표지병을 사용한다.

 터널 시선유도등의 광도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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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성 평가시험 결과, 눈부심이 적고 시인성이 좋은 LED광도는 주변평균조도의 약

0.31배에 비례하며, 설치지점의 평균노면조도에 의한 터널 시선유도등의 광원중심광도

설치지점의 밝기에 따른 터널

시선유도등 광도 기준 제정

- 1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2 2014, 개정(안) 개정사유 및 근거

  

평균조도(lx) 52 39 26 20 13 7 4

LED 최소광도(cd) 16 12 8 6 4 2 1

주) 평균조도는 터널 기본부에서 시선유도등 설치지점의 평균 조도

LED 최소광도는 광원 중심(수평각 0°, 수직각 0°) 광도

수평각 ±10°일 때 광원중심 광도의 50%이상

수직각 +10°일 때 광원중심 광도의 50%이상

직선구간은 광원 중첩되기 때문에 LED 최소광도 1/2을 적용

 터널 시선유도등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비상시에도 동작할 수 있도록 터널 비상

전원에 접속시켜야 한다.

는 아래 표와 같다.

 

평균노면조도(lx) 169 143 117 91 65 39 13

광원중심 광도(cd) 52 44 36 28 20 12 4

주1) 평균조도는 터널 기본부에서 터널 시선유도등 설치지점의 평균 조도

주2) 직선구간과 같이 터널 시선유도등이 집중되어 보이는 구간은 눈부심 예방을 위해 광도를 1/2로

적용

주3) 광원중심광도는 평균조도의 약 0.31배로 구하고 오차범위는 5% 이내로 한다.

주4) 터널 시선유도등도 터널조명의 변화에 맞추어 2단계 이상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터널 시선유도등 광도분포기준은 해당하는 광원중심 광도를 아래 표에 곱하여 구한다.

 

수평각
상향수직각 -20° -10° 0° 10° 20°

0.2° 0.1 0.5 1 0.5 0.1

10° 0.08 0.3 0.5 0.3 0.08

20° 0.05 0.08 0.1 0.08 0.05

주) 터널 시선유도등의 광원분포는 5%의 오차범위 이내의 것을 사용

 터널 시선유도등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아래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백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황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터널 시선유도등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비상시에도 동작할 수 있도록 터널 비상

전원에 접속시켜야 한다.

시선유도시설의 광도분포기준

과 유사하게 재정의

시선유도표지의 색도좌표 범

위와 유사하게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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